
 

 

                3개월

  MOU → 착공 → 보조금 신청 → 보조금 교부 결정 →  보조금 교부(70%)  → 투자완료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100%)             (산업통상자원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투자금액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목표 

               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달성일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
            

   →  보조금의 정산  →  보조금 교부(30%)  →  사업이행기간 → 보조사업 종결
  (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정산신청일로부터 5년간)  (사업이행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)

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제2023-24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※ 해당 안내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, 경상남도·김해시 조례의 기본적인 요건을 정리한 

것으로 고시, 조례가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.(신청 시 조례 및 고시 기준 적용)

※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

보조금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보조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하고, 산자부 고시 또는 경남도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

김해시 조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.

※ 투자금액, 상시고용인원 요건 외 타당성 검사, 기업의 부채 등 종합적인 확인 및 서류제출이 

필요하며,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.

문의 :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단 투자정책팀  ☎055-330-8784,8786

 < 지방투자촉진보조금(신·증설) 진행과정 >


